
～간접흡연 방지 대책에 관한 음식점 여러분을 위한 안내～ 

『흡연 목적 시설』은 취식이나 오락 등을 목적으로 한 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 건강 증진법에 근거한 간접흡연 방지 대책에 따라 2 명 이상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매장 등의 옥내는 원칙적으로 금연해야 합니다. 

흡연 구역을 설치할 때는 기준을 충족시킨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며, 그 규정은 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을 포함한 제 2 종 시설에는 흡연 전용실,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 또는 흡연 

가능실(대상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일부 음식점 한정)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가 바(Cigar Bar) 등 이용자에게 흡연 구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흡연 목적 시설에는 기술적 기준을 충족시킨 흡연 목적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취식이나 

오락 등 흡연 이외의 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흡연 목적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흡연 목적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음식점을 포함한 제2종 시설과 흡연 목적 시설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점(제2종 시설)  

흡연 목적 시설 
 (일부 음식점) 

설치할 수 있는 

흡연실 
흡연 전용실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 
흡연 가능실 흡연 목적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2종 시설 

(음식점 포함) 

제2종 시설 

(음식점 포함) 

・2020년 4월 1일 

시점에 기존 음식점 

・좌석 면적 100㎡ 이하 

・중소기업 또는 개인 

경영 

・종업원이 없음 

・흡연 구역의 제공이 주목적 

・음식을 제공하는 설비 있음 

・담배의 대면 판매(출장 판매 

포함) 

・통상 주식으로 인정되는 

식사를 주로 제공하지 않음 

설치 구역 시설의 일부 시설의 일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 주의해 주십시오! 
 

일부 업자가 「담배의 출장 판매 허가를 받으면 흡연 목적 시설이 될 수 있다(즉 모든 

좌석에서 흡연이 가능한 매장으로 있을 수 있다)」와 같은 설명과 함께 출장 판매 수속을 

대행해 준다는 식으로 음식점에 흡연 목적 시설이 되는 것을 권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취식이나 오락 등을 목적으로 한 시설은 흡연 목적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배의 출장 판매 수속을 한다고 해서 흡연 목적 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출장 판매의 허가는 흡연 목적 시설의 허가가 아닙니다. 
 

 

도쿄도 복지보건국 보건정책부 건강추진과 사업조정 담당 

  


